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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번 호

2022-중대산업사고예방실-99

핵심요소 진단 항목 네 아니오

경영자 리더십

01.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였습니까?

02.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하고 있습니까?

03.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근로자 참여

0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02.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03.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위험요인 파악

01.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02. 산업재해, 아차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03.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04.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0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01.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02.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검토·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03. 위험요인을 대체·통제하기 위한 검토·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04.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있습니까?

05. 점검·정비·수리 등 비일상작업 안전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06. 위험요인 개선사항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하고 있습니까?

비상조치계획 수립

01.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02. ‘재해 발생 시나리오’ 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03.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까?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01.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0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 
 (대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까? 

평가 및 개선

01.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0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03.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습니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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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습니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II.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체크리스트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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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40cm이상, 간격 3cm이하 / 비계기둥간 최대적재하중 400kg이하
위험경고판 부착, 안전난간 설치

따른

폭 40cm이상, 간격 3cm이하 / 비계기둥간 최대적재하중 400kg이하
위험경고판 부착, 안전난간 설치

따른

ⅡⅡ. 공정별 체크리스트. 공정별 체크리스트

7



폭 40cm이상, 간격 3cm이하 / 비계기둥간 최대적재하중 400kg이하
위험경고판 부착, 안전난간 설치

따른

폭 40cm이상, 간격 3cm이하 / 비계기둥간 최대적재하중 400kg이하
위험경고판 부착, 안전난간 설치

따른

폭 40cm이상, 간격 3cm이하 / 비계기둥간 최대적재하중 400kg이하
위험경고판 부착, 안전난간 설치

폭 40cm이상, 간격 3cm이하 / 비계기둥간 최대적재하중 400kg이하
위험경고판 부착, 안전난간 설치

8 9



ⅢⅢ. 5대 건설기계·장비. 5대 건설기계·장비
안전작업안전작업

11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시행 2022.2.17)[고용노동부령 제347호]
- 이동식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 조정작업 자격 : 1) 기중기운전기능사 2) 지정교육기간 교육이수(20시간)*

안전검사 수검 여부 확인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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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집중관리기인물 집중관리

'19-21년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 기인물별 현황

작업 전 안전미팅(TBM)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핵심 안전조치

- 1 -

참고1   건건설설현현장장  1122대대  사사망망사사고고  기기인인물물  핵핵심심  안안전전조조치치

안안전전대대 착용! 안안전전난난간간 설치! 작작업업  전전  안안전전점점검검(TBM)! 생생명명을 지킵니다. 

1위 단단부부··개개구구부부 떨어짐 2위 철철골골 떨어짐 3위 지지붕붕 떨어짐

단부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고정

철골 인양 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모·안전대 착용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4위 비비계계··작작업업발발판판 떨어짐 5위 굴굴착착기기 부딪힘 6위 고고소소작작업업대대 떨어짐

안전난간 설치, 
외벽 틈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반경 출입통제
후방영상장치 작동 확인

안전대 체결
작업대 이탈 금지

7위 사사다다리리 떨어짐 8위 달달비비계계 떨어짐 9위 트트럭럭 부딪힘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구명줄 안전대 체결
2개 고정점 설치(구명줄,작업줄)

이동구간 출입통제
전담유도자 배치

10위 이이동동식식  비비계계 떨어짐 11위 거거푸푸집집··동동바바리리 떨어짐 12위 이이동동식식크크레레인인 맞음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 시스템동바리 사용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인양물 고정 철저
하부 출입통제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핵심 안전조치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핵심 안전조치

17



작업 전 안전미팅(TBM)작업 전 안전미팅(TBM)`19~21년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 기인물별 현황`19~21년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 기인물별 현황

기인물 계 1억 미만
1억 이상

기타
1~50억 50억 이상

건축 및 
구조물

단부 및 개구부 106 19 87 51 36 0

철골 69 7 6 48 14 0

지붕 138 92 46 40 6 0

비계 및 작업발판 77 10 67 39 28 0

거푸집 및 동바리 39 2 37 17 20 0

사다리 62 27 35 22 13 0

이동식비계 41 16 25 18 7 0

달비계 37 14 23 21 2 0

계  단 17 3 14 12 2 0

흙막이 지보공 14 0 14 7 7 0

기  타 149 49 99 53 46 1

소  계 749 239 509 328 181 1

기계 
장비

굴착기 63 12 49 28 21 2

고소작업대 62 19 43 28 15 0

트럭 52 9 35 19 16 8

이동식크레인 33 4 28 13 15 1

타워크레인 13 1 12 3 9 0

항타기 10 0 10 3 7 0

콘크리트펌프카 6 0 6 2 4 0

콘크리트믹서트럭 6 0 6 2 4 0

기  타 48 7 40 18 22 1

소　계　 293 52 229 116 113 12

부속물 및 설비 168 32 132 77 55 4

기  타 93 23 67 45 22 3

총  계 1,303 346 937 566 371 20

12대 기인물 소계 779 231 537 344 193 11

(비 중) 59.8% 66.8% 56.1% 60.8% 52.0% 55.0%

* 공식통계 기준(승인일 기준), 기인물별 현황은 세부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

“잠깐! 작업 전 10분! 위험요인 확인했나요?”

반드시 별도의 안전미팅을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업회의를 하면서 작업자별로 준수할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해도 좋습니다.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TBM 이란?

전략 1

전략 2

전략 3

  모든 구성원이 참석합니다.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찾습니다. 

  관리자는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작업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할 작업이 무엇인지 공유합니다. 

  작업자 스스로가 위험을 예지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작업자 모두가 합의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교육합니다.

  작업자는 관리감독자의 교육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나와 옆 사람이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한번 더 되새깁니다. 

  작업자가 다 함께 안전구호를 외칩니다.

준비단계

확인 단계

개선단계

마무리단계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2021-교육혁신실-351

Tool Box Meeting
10분 안전미팅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작업 전 위험요인·보호장비 점검

점검
사항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안전모 착용

작업 전 안전미팅(TBM)이 무엇인가요?

작업 전 10분! TBM 이렇게 실행합시다!

18 19



VV. 붕괴 예방 대책. 붕괴 예방 대책

21



22 23



ⅥⅥ. 화재·폭발 예방. 화재·폭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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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폭발 관련 주요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제242조                  화기사용 금지

제243조                  소화설비

제244조                  방화조치

제245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제246조                  소각장

※ 상기 조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조항이 있음을 유념한다.

용접 등 불꽃발생 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 환기 및 소화기구 비치 미준수로 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화재예방제도 강화

- 불꽃발생 우려가 있는 화기작업 장소에 대해 원청의 안전조치 책임을 부과(’  17.10.17, 시행규칙 개정)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사전 특별교육 실시(’  17.10.17, 시행규칙 개정)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삭연마 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이 포함

     (’   17.10.17, 시행규칙 제30조 4항 9호 라목 개정)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5

건설현장 화재·폭발 관련 주요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제242조                  화기사용 금지

제243조                  소화설비

제244조                  방화조치

제245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제246조                  소각장

※ 상기 조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조항이 있음을 유념한다.

용접 등 불꽃발생 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 환기 및 소화기구 비치 미준수로 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화재예방제도 강화

- 불꽃발생 우려가 있는 화기작업 장소에 대해 원청의 안전조치 책임을 부과(’  17.10.17, 시행규칙 개정)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사전 특별교육 실시(’  17.10.17, 시행규칙 개정)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삭연마 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이 포함

     (’   17.10.17, 시행규칙 제30조 4항 9호 라목 개정)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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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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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우편·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clean.kosha.or.kr)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산업재해 보상보험 완납조건)

   ※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조견표 기준)
    -  안전방망(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설치비용(공단판단금액)의 3억 미만 65%,  

3~20억 미만 60%, 20~50억 미만 50%까지 지원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의 시스템비계 보조금은 임대비만 지원(조견표 금액의 47%), 안전방망에 대해서는 재료비*에 공사
금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 

     * 안전방망 재료비 세부금액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clean.kosha.or.kr)
     ※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원도급사 보조시와 동일 지원

 시스템비계 :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안전방망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추락방호망 및 수직보호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사다리형 작업발판:  최대높이 3.5m 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S마크 인증품), 현장 당 2개 이내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수직보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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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결정
시설

임대·설치
완료확인 및  
지급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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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우편·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clean.kosha.or.kr)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산업재해 보상보험 완납조건)

   ※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조견표 기준)
    -  안전방망(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설치비용(공단판단금액)의 3억 미만 65%,  

3~20억 미만 60%, 20~50억 미만 50%까지 지원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의 시스템비계 보조금은 임대비만 지원(조견표 금액의 47%), 안전방망에 대해서는 재료비*에 공사
금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 

     * 안전방망 재료비 세부금액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clean.kosha.or.kr)
     ※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원도급사 보조시와 동일 지원

 시스템비계 :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안전방망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추락방호망 및 수직보호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사다리형 작업발판:  최대높이 3.5m 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S마크 인증품), 현장 당 2개 이내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수직보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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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재정사업실-72

 건설업 클린사업 지역별 일선기관 연락처

연번 일선기관명 연락처 관할지역

1 서울광역본부 02-6711-2898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2 서울동부지사 02-2086-8033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3 서울남부지사 02-6924-8738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4 강원지역본부 033-815-1042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5 강원동부지사 033-820-2512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6 부산광역본부 051-520-0516 부산광역시

7 울산지역본부 052-226-0548 울산광역시

8 경남지역본부 055-269-0533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9 경남동부지사 055-371-7534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10 광주광역본부 062-949-879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11 전북지역본부 063-240-8563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12 전북서부지사 063-460-3635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13 전남지역본부 061-288-8753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14 전남동부지사 061-689-4945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15 제주지역본부 064-797-7512 제주특별자치도

16 인천광역본부 032-510-0585 인천광역시

17 경기지역본부 031-259-7141 경기도(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18 경기북부지사 031-828-1952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19 경기서부지사 031-481-7572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20 경기동부지사 031-785-3336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21 경기중부지사 032-680-6541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22 고양파주지사 031-540-3827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23 대구광역본부 053-609-0534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24 대구서부지사 053-650-6855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25 경북지역본부 054-478-8014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26 경북동부지사 054-271-2034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27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2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28 충북지역본부 043-230-7116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29 충북북부지사 043-849-1022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30 충남지역본부 041-570-3454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번호(☎1544-3088) 및 지역별 일선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선기관
연락처

신청방법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우편·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clean.kosha.or.kr)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산업재해 보상보험 완납조건)

   ※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조견표 기준)
    -  안전방망(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설치비용(공단판단금액)의 3억 미만 65%,  

3~20억 미만 60%, 20~50억 미만 50%까지 지원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의 시스템비계 보조금은 임대비만 지원(조견표 금액의 47%), 안전방망에 대해서는 재료비*에 공사
금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 

     * 안전방망 재료비 세부금액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clean.kosha.or.kr)
     ※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원도급사 보조시와 동일 지원

 시스템비계 :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안전방망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추락방호망 및 수직보호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사다리형 작업발판:  최대높이 3.5m 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S마크 인증품), 현장 당 2개 이내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수직보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대상

2022년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안내

지원대상01

지원조건02

지원절차04

보조지원 대상설비 예시05

보조대상설비03

연간 3회까지 지원 (20억 미만 : 6개소)

투자계획
확인

보조금 결정
시설

임대·설치
완료확인 및  
지급요청 안내

보조금 
지급요청

보조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공단 공단 공단 공단

신청

사업주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플라잉넷 추락방호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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